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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정보통신망법은 
허위조작정보의 해악(害惡)으로부터 

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.
□ 보도내용

 o ’26. 7. 1. ‘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’, ‘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

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’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방미

통위 입장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방미통위 입장

 ㅇ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

제공자(이하 ‘제공자’)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
  -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

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
  -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‘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’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 ㅇ 아울러, ▲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

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, ▲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

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

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, 

  - 그리고, ▲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

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

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

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

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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